
과태료의 부과기준( 22조 )

1. 일

가. 행  횟 에 른 과태료  부과  근 1 간 같  행  

과태료를 부과  경우에 용한다. 이 경우 횟 는 같  행 에 

하여 과태료를 부과  날과 다시 같  행   날  

 하여 계산한다.

나. 통행  행  도, 행  동   그 결과 등 다  사

를 고 하여 2  개별 에 른 과태료 액  2분  1  범 에  

그 액  이거나 늘릴 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 액  

법 33조 1항에 른 과태료 액  상한    없다.

  1) 감경 사

    가) 행 가 통사업자, 인증시 물  소 자 또는 리자  인증지역

 지 자 단체  장이 아닌 자 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  생한 

경우

    나) 근 3  이내에 법에 른 과태료 부과처분   사실이 없는 경우

  2) 가  사

    가) 행 가 통사업자, 인증시 물  소 자 또는 리자  인증지역

 지 자 단체  장이 아닌 자  고 나 한 과실  생한 경우 

또는 근 1  이내에 법에 른 과태료 부과처분   사실이 있는 

경우

    나) 해당 행 보다 한 행 를 폐ㆍ조작하  하여 행

가 생한 경우

다. 감경 또는 가  사 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 마다 2  개별 에  

한 액  4분  1씩 이거나 늘린다.

2. 개별

행 근거 법조문

과태료(만원)

1차 
2차  

이상

[별  3] <개  2014.11.19.>



가. 법 16조 4항  하여

장애인 용구역에 주차한 경우
법 33조 2항 10

나. 법 17조 3 2항  하

여 인증 시 또는 이  사한 

시를 한 경우

법 33조 1항 1 100 200

다. 법 28조 1항에 른 보고 

또는 자료 출  요구에 르

지 않거나 거짓  보고 또는 

자료 출  한 경우

법 33조 1항 2 100 200

라. 법 28조 3항에 른 검사

를 거부ㆍ 해 또는 피한 경

우

법 33조 1항 3 100 200


